
교육비 소득공제관련 연말정산 안내

1. 교육비 납부내역은 매년 국세청의 교육비 소득공제 기준을 준수하여 학교
에서 국세청으로 발송합니다.

2. 교육비 내역은 홈텍스(hometax.go.kr)에서 학생, 학부모(자료제공 동의 시) 
확인이 가능하며,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이 가능합니다.(아래에서 자료제공동의 방법 및 출력방법 안내)

3. 2번과 같은 이유로 학교에서는 교육비 소득공제관련 서류를 발급하지 않습
니다.

4.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는 매년하셔야 합니다. 당해 연말정산 후 초기화됩니
다.

5. 학자금대출금액은 교육비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해당 학자금대출을 상환한 
연도에 상환한 만큼 소득공제(2016년 이후 개정)

http://hometax.go.kr


교육비 소득공제 자료 출력방법 안내

1. 홈텍스 접속(hometax.go.kr) 후 조회/발급 클릭

1-(2) 연말정산 시즌일 경우 아래 화면이 보일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
제자료 조회/발급 클릭(2번 안내 건너뛰고 3번 안내로 이동)

http://hometax.go.kr


2.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3. 자료제공동의(성인자녀는 자녀의 공인인증서 또는 자녀의 휴대폰인증 필요)
- 성인자녀(~1999년 출생자까지) :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 클릭
- 만 19세 미만자녀(2000년 출생자~) : 미성년자녀의 경우 클릭
※ 동의 후 진행상황을 조회하여 완료된 후 4번부터 진행
※ 인증절차 문제의 경우 국세청 문의바람.(국번없이 126)



4.  교육비공제 서류 발급
  - 자료제공동의 완료 후 진행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클릭



5. 자료 확인 및 출력 
- 교육비 항목 클릭 후 금액 적용 확인(제공 미동의시 금액이 확인되지 않음.)
- 납부한 등록금 중 장학금, 학자금대출을 받은 금액은 제외됨.
  ex) 300만원 납부 후 장학금 200만원 수혜 시 교육비 납입은 100만원.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납부 시 교육비 납입은 0원.
- pdf다운로드 후 출력 또는 인쇄하기로 바로 출력
- 납부금액이 다를 시 053-560-3711 문의(점심시간12~1시)


